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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안 진 걸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2. 김 남 희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피고발인

1. 박 근 혜 (대통령)

2. 최 순 실3) (대통령의 이른 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자,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

속`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3. 김 기 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4. 차 광 열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5. 김 상 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전 차움의원 의사) 

6. 김 영 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1)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개명 후 이름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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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취 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업무상 횡령죄, 직권

남용죄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최순실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피고발인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피고발인 차광열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공여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피고발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각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에 들어가면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뇌물 

수수 및 국정 농단, 온갖 인사 개입 등을 통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추가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발인 최

순실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될 국회의원의 지위

에서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 산하 차움의원4)에서 회원

4)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의원으로 회원 입회보증금 1억7000
만원과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안티에이징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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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면서 가명5)으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시술(노화 방지 시술)을 여러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발인 차광

열 등이 청부하는 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위법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 연

구 및 상용화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제도 규제를 철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에 대해서는 2016.11.19.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에서 방송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위법한 시술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발인 김상만 등 특정인들을 자문의로 두고, 심지어 태반주사 등의 미용

시술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꺼려하는 기존 주치의

를 교체하고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성형 시술에 필요한 각종 

약제들을 청와대 의무실에 대량으로 구입, 비치하였으며, 나아가 비아그라, 팔팔정

과 같은 약제들까지도 구입하도록 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제들은 대통령

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약제들이 아니라 성형

이나 미용과 관련한 것으로 동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으로 불법 사용된 의혹도 

있습니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

위가 된다는 최소한의 분별도 없이,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외모 관리를 위하여 사

유화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직권남용과 횡령을 저지르고, 전 국민의 건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 정책 규제 철폐 등의 조치를 하였습

5) 인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자 주인공 이름인 ‘길라임’ 명칭을 이용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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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및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피고발인 김기춘 역시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제

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바, 그 시술을 받은 시점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직후

로 사후수뢰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차광열은 국내 굴지의 의료재단 및 바이오 회사를 운영하는 차병원그룹의 

총괄회장으로 실질 사주 겸 대표이며 자신이 영위하는 의료업 및 바이오 법인의 이

익을 위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및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측근

인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무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그 대가로 각종 이익과 입법, 제도상의 편의를 받

은 자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발인 김영재,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형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은 자

들로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수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분

을 사고 있는 중대한 사항들이고, 대통령의 직을 나락에 빠뜨린 사안으로 엄정한 수

사를 통하여 그 책임의 범위와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

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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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합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박근혜 및 피고발인 최순실의 2010년‘자가배양 줄기세포 주사’무

상 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1) SBS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11월 19일 방영분, ‘대통령의 시크릿’ 편)에 

나온 ○○○바이오 관계자의 내부제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

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발인 박근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참고자료 1 SBS ‘그것이 알고싶

다’‘대통령의 시크릿’편 프리뷰). 해당 시술은, 체외에서 배양된 자신의 줄

기세포를 몸에 넣는‘자가배양 줄기세포 주사’로, 미용이나 원기 회복 등 목

적으로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당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백만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던 비용조차 받지 않고 시술

을 해줬다면서 이는 당시 불법이었던 해당 시술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였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인 2009년 9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

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5선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있던 14년간 15개 법안만 대표발의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

령이 대표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 채취, 배양

5

- 6 -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

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제대혈 치료,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하는 법률이었는데, 이 법은 2010년 2월에 통과되었고, 통과후 ‘메디

포스트’’이노셀’’차바이오’등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의 가격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2010년 9월,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에 참석, 이례적으로 긴 축사를 통해, 국가 제대혈 관리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

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국민

들의 삶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 제정에 이어 하위법령이 갖춰지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학계는 

체게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산업계는 줄기세포 관련 사업도 활성화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6). 제대혈은 관련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팽창하여 상업적으로 난립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7).

   

  4) 또한 박근혜 의원을 ○○○바이오라는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하여 준 자가 피고

발인 최순실이라는 점이 위 ‘그것이 알고싶다’프로에 나온 제보자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는 바(참고자료 1 참조), 피고발인 최순실 역시 피고발인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6) 연합뉴스 2010. 9. 15.자 보도 “속도내는 박근혜 행보... ‘정치의 계절’ 오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57905 

7) 제대혈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로 나뉘는데, 한국의 경우 가족제대혈이 91%로 압도적으로 많고, 국가에
서 운영하는 기증제대혈은행도 이식, 공급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2013년 10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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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결  :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및 피고발인 최순실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피고발인 최순실이 줄기세포 관련 업체의 

입법 및 향후 사업시의 로비 목적으로 제공된 최소한 1회 500만 원에서 최대 1

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무상으로 시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

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사후 수뢰를 포함)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이고, 피고발인 최순실은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위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변

호사법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박근혜, 피고발인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차움의원에서의 

무료시술 관련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최순실과 고발외 최순득 자매는 최순실이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서 2010년 차움의원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움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차움병원은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과 별도의 고액 연회비를 내야하는 회원제 시설로 프리미엄 건강검진, 

안티에이징 등 고가의 시술을 하는 의원입니다.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

통령 취임 전인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차움의원을 방문하여,‘길

라임’등의 가명으로 줄기세포 앰플 제품을 투여하면서 흡수를 시키는 방식의 

시술과 미용 목적의 태반 주사와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주사제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능의학적 처치가 주된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외에

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최순득의 딸 장시호,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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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용했습니다. 

한편‘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에 따르면, 차움의원의 이동모 원장은 박대통

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비용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과 연

회비를 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회원이 아닌데 연회비를 왜 내겠나. 최씨 자매

도 모두 회원이 아니었다. 여기는 병원이다. 병원은 돈이 없어도 와서 진료해달

라고 하면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

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2)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차광열의 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등 성립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인 피고발인 차광열이 집권이 예상되는 여당의 사실상 유

일한 대선후보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 등에

게 자신의 소유인 위 의원에서 회원이 아닌데도 사실상 무상으로 고가의 미용시

술을 제공받도록 한 것은 로비를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형법 제133조에 따른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박근

혜를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

조, 제88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발표한 각종 의료관련 

대책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차병원 그룹이었다

8



- 9 -

는 건 단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

통령은 집권 여당의 의원이자 대선후보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차병원그룹 산하 

차움의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수뢰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최순실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의 책임 성

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 혐의를 

엄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및 관련 범죄행위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대통령 취임 후 피고발인 박근혜의 차움의원 관련 특혜 제공(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1)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위 방송 및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

년 8월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5

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

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8).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

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냉동보존된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

이 낮기 때문입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9. 차병원그룹 산하 바이오 복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8) jtbc 2016. 11. 11.자 방송 “복지부 과장 4개월만에 교체됐는데... 차병원 밀어주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4300&fcode=PR1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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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진행하였습니다9). 이 연구소는 2016년 4월 복지부·미래부 등이 참석한 바

이오 현장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건물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

다10).

 3) 2016년 5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때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완화’가 규제 완화책 중 첫째로 꼽혔으며,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중인 알츠하이머11),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을 

꼭 찍어서 임상3상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

처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바이오 7대 강국 도약”).

 4) 중국 방문 경제 사절단에 차병원 이사장이 포함되었으며, 2016년에는 연구중심

병원으로 차병원이 선정되어 192억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해 동결난자 500개와 미성숙 비동결난자 

100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12). 비동결난자 허용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참고자료 3 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7년 만에 승인”).

9) jtbc 2016. 11. 9.자 방송 “주사제를 대신... 대통령 주치의 놔두고 최순실이 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2587&fcode=PR10000403

10) 서울신문 2016. 1. 19.자 보도 “‘차바이오컴플렉스’서 대통령 업무보고 한 이유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018018 

11) 피고발인 차광열이 최대주주로 있는 차바이오텍은 2015. 11. 1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태반줄기세포 
유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CB-AC-02’에 대한 임상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 11. 13.자 
의학신문 기사 “태반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승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576 

12) jtbc 2016. 11. 18.자 방송 “차병원, 현 정부서 지원금, 연구승인... 배경에 최순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816 

1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4300&fcode=PR1000040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2587&fcode=PR1000040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018018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57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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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  결 –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 후 부정처사의 혐의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에게 무상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각종 안티에이징 치료를 맡아 왔던 차병원그룹과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이

후에 막대한 국고지원과 숙원사업 관련 규제 폐지, 차병원이 개발 중인 치료제

들에 대한 임상시험 완화조치들은 결국 수뢰후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이는 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청와대 의약품 구입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횡령 혐의

   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청와대 의약

품 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와대는 2015년 4, 11, 12월에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 라이

넥을 150개 구입하고, 2014년 6월에는 태반주사인 멜스몬 50개를 사고, 소위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씨 주사약을 두 차례에 걸쳐 100개 사고, 마늘주

사(푸르설타민 주사약) 50개, 백옥주사(루치온 주사약) 60개를 구입했습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 등을 구매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13). 이 밖에 타미풀 주사 같은 비타민 주사약 9종 1080개, 이

런 주사에 타서 쓰는 무기질제제 주사약 셀레나제티프로 주사약을 70개를 구

13) 경향신문 2016. 11. 23. 보도 “[단독]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12307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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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으며, 이들 주사제는 피로 해소나 잔주름 개선용으로 쓰이는데 구매액만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 

단백질 아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14). 

   2) 그런데, 아래 박스 안의 의약품들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와는 전혀 관

계가 없는 사적인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시 필요한 마취제들 또

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입니다. 동 의약품의 구입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위 의약품들은 모두 피고발인 박근혜 대

통령의 사적인 용도에 소요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

성된 청와대 예산으로 소비되어서는 아니되며, 위 피고발인이 개인적으로 부

담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의 피부관리, 성형용 약재, 심지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도 국고로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한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가 있음이 분명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중앙일보 2016. 11. 23.자 보도 “청와대, 태반, 감초, 백옥 등 주사제 1500개 구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1344 

①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 

- 그 중 2015년 4, 11, 12월에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 라이넥 150개 

 - 2014년 6월에는 태반주사인 멜스몬 50개 구입

 -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씨 주사약을 두 차례에 걸쳐 100개구입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1230717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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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고발인 김기춘의 줄기세포 시술 관련 사후수뢰죄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정권 말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바 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정 전반

에 관여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인 

2015년 3월부터 차움의원을 다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줄기 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15).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곳은 TCC[도쿄셀클리닉(일본차병원)임]인데 비

용과 관련해서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4분의 1만 지불했다' ‘50% 가량 할

인’받았다는 것으로 차병원 측은 말을 바꾸고 있으나, 적어도 지불한 금액이 일

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김기

춘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차병원그룹으로부터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또는 적어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 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청탁 

건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의 부정한 행위를 분담하였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15) jtbc 2016. 11. 17.자 방송 “[단독]김기춘, 차움서 줄기세포 치료... VIP 대우 받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501&fcode=PR10000403 

 - 마늘주사(푸르설타민 주사약) 50개

  - 백옥주사(루치온 주사약) 60개 구입

②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60) 및 팔팔정(304) 364개 구매

  :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실제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음.

③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백질 아

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옴.

13

- 14 -

바, 이와 같은 조치와 이로 인한 차병원 그룹이 누린 혜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

로 근무하는 등 그의 직무와 관련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줄기세포의 가액

과 김기춘이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무에 관하여 사후에 제공

받은 뇌물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

인은 형법상의 사후수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피고발인 김상만의 의료법 위반 행위 

 1) 피고발인 김상만은 2010년부터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에서 근무하며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상만은 당시 차움 병원 원장이던 

이정노(차병원 이사장 차경섭의 사위, 차병원그룹 회장 차광렬의 매형)의 소개

로 최순실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위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2013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

료시 ‘대리처방’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움 병원의 최순실, 최순득 

차트에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 5개 이름으로 기록이 있었으며, 당시 

처방내역은 정맥영양주사입니다. 고발외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한 신문과의 

통화에서 “차움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김상만씨가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에게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니 정맥영양주사 처방과 관련해 ‘청’, ‘안가’ 등이 적

혀 있었다”라고 말하고,‘청’, ‘안가’ 등 박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

는 단어는 모두 15개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16). 피고발인 김

상만은 2014년 2월부터는 차움병원을 그만두고 녹십자 아이메드 의원(녹십자 검

진센터)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 한겨레 2016. 11. 14.자 보도 “최순실 담당의, ‘청’적은 대리처방 의혹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 의뢰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0197.html 

1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501&fcode=PR1000040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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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발인 김상만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

후 대리처방한 약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가져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

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전 의료정책과장)은 "청와대 의무

실에 필요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김상만 원장)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청와대에 가져가 주사를 놓았다"며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75일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

니다17). 

  5) 소  결 

    이상과 같은 점에서 피고발인 김상만은 의료법위반(대리처방)의 혐의로 처벌되

어야 마땅하며, 한편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청와대에 반입된 의약품 중 다

수의 부적절한 약품들의 반입과 관련하여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사. 피고발인 김영재의 의료법 위반 행위 등 

    1) 피고발인 김영재는 일반의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표방하여 왔으

며, 성형외과계에서는 ‘리프팅 기술’이라고 하여 피부조직 안에 금실을 넣

어서 피부가 동안처럼 보이게 하는 ‘안티에이징 성형술’ 분야가 있는데 

위 사람은 금실을 개발한 특허를 갖고 이와 같은 시술을 하여 왔습니다. 또

한, 피고발인 김영재는 피고발인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

17) 서울신문 2016. 11. 16.자 보도 “박대통령 ‘대리 처방’ 의사 75일 자격정지... 태반 주사도 포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7010017&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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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알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의 일종인 실을 이

용한 안면 성형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기도 합니다.  그가 박 대통령에 대하여 차명 처방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가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시술을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대

가 지급관계는 어떠한가를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피고발인 김영재 및 그의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지원 지시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4. 2월경 조원동 전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위 

피고발인의 성형외과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원동 수석이 관련 해외진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피고발인 김영재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였으나 워낙 영세하여 해외 진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하였고, 조 수석 역시 그러한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가 

미움을 사서 사실상 경질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및 대표와 그 집안 역시도 미움을 받아서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조사

와 압력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컨설팅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JTBC가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18).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 무리하게 개입하

였을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18) jtbc자 2016. 11. 8.자 보도 “해외진출 도와라... 병원 지원 당시 경제수석 나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6&fcode=PR100004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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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발인 김영재는 그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존 제이콥스, 대표 박휘준 – 김
영재의 매형)의 제품을 청와대 명절용 선물로 납품하는 거래[2016년 청와대 

설 선물용 화장품(제이프라스 로얄 노미네이션)]를 수의계약으로 성사시켰다

고 합니다19).  위 회사는 뚜렷한 해외판매 실적등이 없었으나, 장충동 신라

면세점(2016년 7월), 명동 신세계면세점(2016년 5월) 등에 입점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피고발인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3차례 동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습

니다20).(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2015년 9월 중국, 2016년 5월 아프리카, 프

랑스)

     4) 피고발인의 혐의 관련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피고발인 김영재의 혐의는 의료법위반(진료기

록부 허위작성) 정도이나, 위와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위 피고발인

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2014년 2월 이후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발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면부 성형

(안티에이징)’과 관련한 일체를 관장하면서, 그 비용 역시 사실상 무상 또

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공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뇌물수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루어진 진료

내역들과 대가 지급관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관련 책임자

19)  jtbc 2016. 11. 8.자 보도 “[단독] 최씨 친분 성향의 ‘순방 동행’... 청와대 납품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7&fcode=PR10000403 

20)  jtbc 2016. 11. 8.자 보도 “[단독] 최씨 친분 성향의 ‘순방 동행’... 청와대 납품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7&fcode=PR1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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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

임 전의 유력 대선 후보 겸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

여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

징 관련 성형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와 그의 업체를 지

원하여 주는 행위를 한 의혹, 나아가 사적 의약품을 청와대 예산으로 부당집

행하는 횡령 의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

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

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고발인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챙긴 파렴치한 자이

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리거나 호가호위하는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나라의 대통

령 직의 청렴성에 씻을 수 없는 오욕과 상흔을 남겼음은 물론이고, 국민 일

반의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분야정책마저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의료업계의 이익에 치우쳐 국가정책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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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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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남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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